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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발간
-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기획·제작에 지침서로 활용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의 활동영역이 사회 전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디지털윤리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향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독자 1000명 이상 보유 크리에이터 11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윤리교육 경험이 없음 85.7%, 교육 필요성 느낌 91.9%로 조사됨(NIA, 2021)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필요한‘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가이드북은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북을 방통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아인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한국MCN협회,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트래블라이 등 관련 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방통위는 가이드북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크리에이터를 꿈꾸거나 

이미 활동 중인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시범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콘텐츠 생산자로서 디지털 윤리를 

보다 편리하게 배우고 익혀, 한층 건강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방통위는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표지 및 주요내용. 끝.

     



붙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표지 및 주요내용

□ 가이드북 표지



□ 가이드북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윤리

슬기로운 크리에이터 생활을 위한 디지털윤리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이버 폭력

새로운 문화 권력 크리에이터와 1인 미디어

저작권

유행하는 커버송, 커버댄스는 상업적 목적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게시해도 된다구요?

누구나 알고 있는 ‘펭수’,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다구요?

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

인터넷 방송에서 공익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읽어주는 건 괜찮다구요?

무료 음악이나 이미지도 자막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구요?

CCL 표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구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다구요?

제품과 완전히 똑같은 광고용 실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없으니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없다구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내려야 한다구요?

인격권
(명예훼손/개인정보·

초상권 
침해/혐오표현)

공공연한 사실을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구요?

댓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아는 건 닉네임뿐이라 해결 방법이 없다구요?

라이브 방송할 때 길에 지나가는 사람 정도는 앵글에 넣어도 된다구요?

지인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리고 영상에 내보내는 건 괜찮다구요?

초등학교 4학년이 ‘LOL’에 대해 얘기하는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된다구요?

엄마가 딸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구요?



구분 주요 내용 

유해 콘텐츠
(가짜뉴스/폭력적·
선정적·위험한 
콘텐츠/콘텐츠 

조작)

가짜뉴스나 오보나 다 같은 거니 받아써도 나중에 정정만 하면 된다구요?

허위정보(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구요?

가짜뉴스는 자의적 해석이니 발견해도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구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콘텐츠를 제작해도 
된다구요?

‘먹방’만큼 유명한 ‘술방’인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구요?

‘흡연의 원리’에 대한 정보만 전달해도 위험한 콘텐츠가 된다구요?

방송이나 영화와 달리 1인 미디어 동영상은 등급 기준이 없다구요?

인터넷 방송은 지상파랑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해도 된다구요? 

유튜브 동영상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도 웬만해선 단속이 안 
된다구요?

더 많은 별풍선과 슈퍼챗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가공’은 필수라구요?

장난으로 촬영한 ‘몰카’나 원본 훼손 없는 재편집은 이용 허락이 필요
없다구요?

광고

‘내돈내산’ 리뷰 방송에서 대가 없는 특정 브랜드 노출은 문제가 안 
된다구요?

업체에서 홍보비를 1원이라도 받았으면 무조건 알려야 한다구요?

협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고 평가 후 추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